
사천시 증명등 료징 조 개 조 안 심사보고

(의안번  33  2001.  10.  10)

   원 회

2001.   10.  22

1. 심사경과

가. 2001. 10. 10 사천시장 출

나. 2001. 10. 10 원회 회부

다. 2001. 10. 22 사천시의회 59회 임시회 3차 원회 상

2. 안 명 요지( 과장 태)

가. 안이

  (1) 2001. 1. 13 증명등 료징 조  개 이후 행 규 개 , 자치단체 업 이

 등 법 개 에 라 사천시 증명 료징 조   불필요한 료 항목 삭

, 용어의 비, 지 자치단체 신규 임사 에 한 료 신  등을 비하

여 료징 의 명  고  인증   인민원증명 에 의하여 증명 

등을 할  있도록 근거를 마 하  함.

  (2) 부의 국  100  과 인 사용료․ 료 실화 계획(′98～2002년까지 원가보

상  100% 실화 추진)에 의거 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료 징 료 공평행

을 구 하  해 가  사회  향을 고 하여 원가보상  80% 까지 

실화하  함

나. 주요골자

  (1) 증명 료 개 (안 별표1)

    (가) 료 징 상 : 행 149종→개  182종(△4종, 신  37종)

    (나) 삭 상 : 4종

      ◦상 법 에  료 료 : 1종(특  고압가스 사용신고)

      ◦상 법  도조 에 직  규  료 : 2종( 보안담당자 행승인외 1종)

      ◦법 에 근거 없는 료 : 1종(사도개 허가  축조 변경허가 신청)

    (다) 료 인상 : 1종

      ◦  원가보상  40%이하 료→65% : 개별공시지가 확인

    (라) 신  : 37종(근해어업허가신청외 36종)



3. 검토보고 요지( 원 )

◦ 이 조 안  그동안 법 의 개 이나 사 의 임 확 에 라 실에 맞지 않는 

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비하  하여 개 하는 것이며,

◦ 주요내용  증명 시 인증계  인민원증명 에 의해 는 증명에 

한 료를 징 할  있는 규 을 마 하고, 행 료 종목별 요액  상 법

에  규 하고 있어 복규  종목 등 4종을 삭 하고, 료 원가보상 에 히 

미달 는 1개 종목의 료를 인상 조 하는 외, 산업법에 의한  료는 종

 산업법에  료액을 하고 있었 나 이를 조 로 하도록 개 에 라 

료 종목과 요액을 조 로 하면  요액도 일부 인상 조 하 습니다.

◦ 산업법  일부 종목의 료가 폭 인상 므로  민원인들에게 큰 부담이  

 있 나 타시군 요액 과 균 을 고 하 음을 참고해 주시  랍니다. 

◦ 그 외 별다른  없습니다.

4. 질의 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 의견 : 없음




